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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inbarun
er in Bet
Betriebsr
t, das 
ektorat, 
eichmäßi
der 
itszeit in
ssen, sow
Betriebe

g der 
rtrag kan
larbeitsz
nden 
ch diesem
kürzere 
orgesehe
gehende 
chkeiten 
einer 
e mit der
zeit oder
äß § 12 
uss, kann
it an 

gelmäßig 
fallende 
uf die 
oche 
 

ng, für 
trieben, i
rat 
kann ein
ige 

nnerhalb 
weit dies
es erfo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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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n 
zei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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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
 

(
의
협
최
다
배

(
조
연
해
키
근

사
근
존
하
으
으
것

4조 정규근
1) 이 법

의 단축이
협약으로
최대 10시
다. 그 이
배제할 수

2) 주당
조에 따른
연장된 자
해 일일 정
키는 대신
근로시간을

사업장의
근로감독기
존재하지
하는 근로
으로 정규
으로 주중
것을 허용

근로시간의
법에 의해
이 예상되는

일일 정규
시간까지
상의 연장

수 없다. 

휴무시간
른 휴무시간
자유시간을
정규근로시

신 주중 다
을 연장할

특성상 필
기관은 노
않는 사

로자를 위
규근로시간
중에 다르
용할 수 있

의 조정 
 정규근로
는 경우, 
규근로시
연장할 수

장 가능성

간 또는 제
간과 관련

을 확보하
시간을 단

다른 근무
할 수 있다

필요한 경
노사협의회
업장에서
해 사업자

간을 비정
게 분산하

있다.  

로시간
단체
간을 

수 있
성도 

제12
련하여 

하기 위
단축시

무일의 
다.  

경우, 
회가 
 근로

자협정
규적

하는 



 

Die 
darf
übe
(3)
Feie
Wer
Arb
zus
erm
aus
auf 
höc
zus
Aus
Wo
Kol
Ein
ver
Nor
1. 

E
b
S

2. 
E
S

(4)
Nor
Per
im S
Öffn
BGB
son

 tägliche
f neun St

erschreite
 Fällt in 
ertagen d
rktagen a
beitnehm
ammenhä

möglichen
fallende 
die Wer
hstens 1
ammenhä
sfallstage
chen ver
lektivver
arbeitung
längern. 
rmalarbei
bei einem

Einarbeitu
bis zu 13 
Stunden 
bei einem

Einarbeitu
Stunden n
 Die wöc
rmalarbei
rsonals v
Sinne de
nungszei
Bl. I Nr. 
nstiger Ar

e Normala
tunden n
en. 
Verbindu
die Arbe
aus, um 
ern eine 
ängende 
n, so kann
Normala
ktage vo
3 
ängenden
e einschl
rteilt wer
rtrag kan
gszeitrau
Die tägli
itszeit da
m 
ungszeitr
Wochen

m länger
ungszeitr
nicht übe
chentlich
itszeit de
on Verka
s 
tengeset
48/2003
rbeitnehm

arbeitsze
icht 
ung mit 
itszeit an
den 
längere 
Freizeit 
n die 

arbeitszei
on 
n, die 
ießenden
rden. Der
nn den 
um 
iche 
arf  
raum von

n zehn 
en 
raum neu
erschreite
e 
es 
aufsstelle
tzes 2003
, und 
mer de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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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it 

n 

zu 
it 

n 
r 

n 

un 
en. 

en 
3, 

다
간
(
장
을
로
주
다
로

분
간
초

(
I 
점
의
동
4
만

다만, 일일
간을 초과
3) 근로자

장될 수 있
을 면제한
로시간은
주중 근로
다. 이 분
로 연장할

분산기간
간은 다음
초과하여서
1. 분산기

10시간
 
 
2. 분산기

9시간
4) 2003
Nr. 48/2

점의 직원
의 경우, 4
동안 각 주
44시간까지
만, 이 기

일 정규근
과하여서는
자의 자유
있도록 주

한 경우, 면
이후 최

로일로 분산
분산기간은
할 수 있다

중의 일
음 각 호에
서는 안 된
기간이 13

간 

기간이 그

년「영업
2003)」에

원 및 기타
4주 간의
주의 정규
지 연장될
간의 주당

근로시간이
는 안 된다
유시간이 
주중 근로
면제된 정
대 13주 
산시킬 수

은 단체협약
다.   

일 정규근
에 정한 시
된다. 
3주 내인

그 이상인 

시간법(B
에 따른 판
타 상점 근

 평균산정
규근로시간
될 수 있다
당 평균 정

이 9시
다.  
더 연

로시간
정규근

내의 
수 있
약으

근로시
시간을 
 경우 

경우 

BGBl. 
판매
근로자
정기간
간은 
다. 다
정규



 

H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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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
zula
N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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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t
zus
gew
von
in z
wob
St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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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rhalb di
chschnitt
rmalarbe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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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gelegte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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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ktivver

rlängerun
rchrechnu
assen. Di
rmalarbei
nden nic
 Der zur 
chschnitt
rmalarbei
Durchrec
orderlich
er Berüc

weiligen 
triebserfo
ammenhä

währen. E
n mehr al
zwei Teil
bei ein T
nden zu 
 Für Arb
ht unter A

nn in den
es 
ungszeitr
n bis auf 
werden, 
eses Zei
tliche wö
itszeit 40
rch Kolle
Normala

chreitet. 
rtrag kan
ng des 
ungszeitr
ie täglich
itszeit da
ht übers
Erreichu

tlichen 
itszeit na
chnungsz
e Zeitaus
ksichtigu
orderniss
ängend z
Ein Zeita
s vier St
len gewä

Teil minde
betragen

beitnehm
Abs. 4 fa

 einzelne
raumes v
44 Stun
wenn 
traumes 
öchentlic
0 Stunde
ektivvertr
arbeitszei
Der 

nn eine 
raumes 
he 
arf neun 
chreiten.
ung der 
ach Abs. 
zeitraum 
sgleich is
ung der 
se 
zu 
usgleich 
tunden ka
ährt wer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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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 hat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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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en, k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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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 
von 
den 
die 
he 

en 
rag 
it 

.  

4 
st 

ann 
den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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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n 

근
약
하

정
는
으
일
과

(
근
산
때
른

4
정
있
이
한
(
로

근로시간은
약에 의해
하여서는

정규근로시
는 이 평균
으로 연장
일 정규근
과하여서는

5) 제4항
근로시간을
산정기간
때에는 각
른 필요성

4시간을 초
정은 2회로
있다. 다만
이상이 부
한다.  
6) 제4항

로자의 경

은 40시간
해 정해진 

안 된다

시간의 평
균산정기간

장할 수 있
근로시간이
는 안 된다

항에 규정
을 준수하
내의 시간

각 사업장의
성을 고려하

초과하는
로 나누어
만, 한 회
부여되도록
항에 해당
경우, 1년

간 또는 단
시간을 

. 

평균을 산
간은 단체

있다. 다만
이 9시간을
다. 

된 평균 
하기 위해
간을 조정
의 상황에
하여야 한

 경우 시
어 시행될
에 최소 

록 조정하
당하지 않는

내의 평균

단체협
초과

산정하
체협약
만, 일
을 초

정규
 평균

정할 
에 따
한다.  

간조
될 수 

4시간
하여야 

는 근
균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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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i einem

Durchrech
höchstens
ausgedeh
nnerhalb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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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llektiv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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übersch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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ängere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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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chsch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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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enfalls
zusamme
Zeiträume
Die täglic
Normalar

ivvertrag
elnen Wo
ungszeit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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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nungsz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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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 48 Stun
nt wird, 
dieses 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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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rch 
vertrag 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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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dingu
dass der

ng der 
nittlichen
beitszeit
iche Zeit
s in mehr
nhängend
en verbra
che 
beitszeit

g zulassen
ochen ein
raumes v
e 

eitraum v
en auf 
nden, 
en 
eitraum a
nden, 
wenn sie

Zeitraum
40 Stunde
festgeleg
t nicht 
r 
kann eine
eitraum 
ung 
r zur 
n 
t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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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wöchige
de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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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darf ne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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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, 
nes 
von 

von 

auf 
e 
es 
en 
gte 

en 

h 
en 
rd. 
un 

기
간
장
할

기간 동안
간이 다음
장되는 것
할 수 있다
1. 평균산

경우 최
 
 
2. 평균산

경우 최
기간의
간은 4
에 의해
하여서는

 
 
 

평균 정
기 위해
여러 주
는 경우
정기간을
용할 수
 
 
 
 
 
 
 
다만, 일
시간을

안 각 주의
음 각 호의
것을 단체
다. 
산정기간이
최대 50시

산정기간이
최대 48시

주당 평
0시간 또

해 정해진
는 안 된

정규근로시
해서 필요
주 동안 진
우, 단체협
을 더 연

수 있다. 

일일 정규
초과하여

의 정규근
의 시간까
협약으로

이 8주 이
시간 

이 그 이상
시간. 다만

균 정규근
또는 단체협

 시간을 
다.  

시간을 준
요한 시간조
진행되어야
협약은 평

장할 것을

규근로시간
여서는 안

근로시
까지 연
로 허용

이내인 

상인 
만, 이 
근로시
협약
초과

준수하
조정이
야 하
균산
을 허

간이 9
안 된



 

S
(7)
bei 
gem
meh
Zeit
in d
Dur
zula
(8)
kan
Nor
ze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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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o
auf 
Bet
Bet
eine
Arb
ver
(9)
Bet
des
Abf
Nr. 
der 
Nor
Ver
Ein
Kol
nich
ist n

Stunden n
 Der Kol
einer Ar

mäß Abs.
hrmalige 
tguthabe
die nächs
rchrechnu
assen. 
 Die Bet

nn eine tä
rmalarbei
n Stunde
assen, we
chenarbe
vier Tag

trieben, i
triebsrat 
e solche 
beitszeitv
einbart w
 Für Arb

trieben g
 Bauarbe
fertigung
414/197
Maßgab

rmalarbei
rlängerun
arbeitung
lektivver
ht übersc
nicht anz

nicht übe
llektivver
rbeitszeit
 4 und 6
Übertra
n und Ze

sten 
ungszeitr
riebsver
ägliche 
itszeit vo
en 
enn die g
eitszeit r
ge vertei
n denen 
errichtet

verteilung
werden. 
beitnehm
emäß § 2
eiter-Ur
gsgesetze
72, gilt A
be, dass d
itszeit be
ng des 
gszeitrau
rtrag zeh
chreiten 
zuwenden

erschreite
rtrag kan
tverteilun
 eine 
gung von

eitschulde
räume 
einbarun
on bis zu
gesamte 
egelmäß
lt wird. I
kein 
t ist, kan
g schrift
er in 
2 Abs. 2a
laubs- u

es, BGBl.
Abs. 3 mi
die täglic
ei 
umes dur
hn Stunde
darf. Abs
n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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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. 
nn 
ng 
n 
en 

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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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g 
In 
nn 
lich 

a 
und 
. 
t 

che 

rch 
en 
s. 8 

(
로
거
약
로
다

(
적
는
규
연
노
업
을

(
직
4
정
자
적
간
로
는
아

다. 
7) 제4항

로시간을
거나 연장
약에 의해
로 여러 차
다.  
   
8) 1주의

적으로 4일
는 경우, 
규근로시간
연장할 수
노사협의회
업장의 경
을 서면으

9)「건설
직에 관한
414/1972
정된 사업
자의 경우
적용되고
간이 연장
로시간은
는 안 된다
아니한다.

항 및 제6
분산할 

장되었던 시
해 다음 평
차례 이월

의 총 근로
일에 걸쳐
단체협약
간을 최대

수 있다. 
회가 존재

경우, 이 근
으로 합의

설노동자의
한 법(BGB
2)」제2조
업장에서 근
우, 제3항이

단체협약
장되더라도

10시간을
다. 제8항
 

6항에 따라
경우, 단축
시간을 단

평균산정기
월시킬 수

로시간이 
쳐 분산되
약으로 일일
대 10시간

재하지 않
근로시간분
할 수 있

의 휴가 및
Bl. Nr. 

조제2a항에
근로하는
이 유효하

약으로 분
도 일일 정
을 초과하
항은 적용

라 근
축되
단체협
기간으

수 있

규칙
어 있
일 정

간까지 

않는 사
분산

있다.  

및 퇴
에 규

는 근로
하게 

분산기
정규근

하여서
되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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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
교
다
정
내
4
정
된

(
의
일
과

(
호
근
수

 
4a조 교대
1) 교대근

교대근무계
다. 다음
정규근로시
내 주당 평
40시간 또
정해진 시
된다. 
1. 교대
2. 제4조

규근로시

2) 제4항
의 연장이
일 정규근
과하여서는

3) 연속
호에 해당
근로시간을
수 있다.

1. 노사협
주말근무

대근무시 근
근무를 하
계획을 수
각호의 경
시간은 평
평균 정규

또는 단체
시간을 초과

순환주기
조제6항에 

시간 
 

항에 따라
이 허용되지
근로시간이
는 안 된다

교대근무
당하는 경우
을 12시간

협의회에
무(토요일

근로시간 
하는 경우
수립하여야
경우에 주
평균정산기
규근로시간

협약에 의
과하여서

기 내 근로
따른 평

라 정규근로
지 않는 

이 9시간을
다. 

무시 다음
우 일일 

간으로 연

의해 규정
일 야간근

우에는 
야 한
주당 
기간 
간인 
의해 
는 안 

로시간 
균 정

로시간
한 일

을 초

음 각 
정규

연장할 

정된 
근무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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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사용자
정된 정규
근로시간을
과근무에

4c조 장시
1) 공익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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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
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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균
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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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

4) 이 법
시간을 초
이 허용되
17주의 평
시간을 초

단체협약으
최대 26주

기술적 또
가 있는 경
균산정기간
장할 수 있

5) 제4항
에는 적용
1. 근무대

장(제5
 
 
2. 특별

우 근무
및 제8

 
3. 제13b

법의 규정
초과하는 주
되는 경우
평균산정기
초과하여서

으로 평균
주까지 연

또는 업무조
경우, 단체
간을 최대
있다. 

항은 다음
용되지 않는
대기 중 근
조 및 제

휴식가능
무시간의
조제4항)
b조제3항

에 의하여
주당 근로
라고 할지

기간 동안
서는 안 된

균산정기간
장할 수 

조직상의
체협약으로
대 52주까

음 각호의 
는다.  
근로시간의

제7조제3항

능성이 있는
연장(제5

) 
에 따른 

여 48
로시간
지라도 

안 48
된다. 

간을 
있다. 

 이유
로 평

까지 연

경우
의 연

항) 

는 경
5a조 

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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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t 
der 

bei 

n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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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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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 in 

제1
(
다
지

(
단
지
를
규
이
업

해
도
것

(
각

시간의
 
4. 제19a

근로시간

10조 초과
1) 초과근

다음 각호
지급하여야
1. 통상임

추가수당
2. 시간조

근로수당
하거나
다. 

2) 별다른
단체협약으
지 또는 시
를 정할 수
규정되어
이 적용되
업자협정으

해당 규정
도 없다면
것을 원칙

3) 추가수
각각의 근

연장 
a조제2항
간의 연장

과근무수당
근무시간

호에 해당하
야 한다.
임금의 50
당 또는

조정을 통
당은 시간
별도로

른 합의가
으로 금전
시간조정으
수 있다. 
있지 않거

되지 않는 
으로 정할

정이 없고 
면 금전으로
칙으로 한다

수당을 산
근로시간에

제4호에 
장 

당 
이 있는 
하는 보상
0%를 가

통한 보상.
간조정시 
지급할 수

가 없는 경
전으로 보
으로 보상
단체협약
거나 단체
경우에는

할 수 있다

별다른 
로 보상하
다. 

산정할 때
에 책정된

따른 

경우 
상을 
산한 
. 초과
고려

수 있
경우, 

보상할
상할지
약에 
체협약
는 사
다.  

합의
하는 

때에는 
 통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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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

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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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
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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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
근
내
야
에

제3

제1
(

임금을 기
성과금, 특
우에는 최
임금 기준
협약으로
수 있다.

4) 추가근
로시간이
간이 50시
우, 근로자
규정에도
당을 제1항
로 보상받
에 따라 시
지 정할 수

근로자는
내에 자신
야 하며 늦
에는 행사
 

3장 휴게시

11조 휴게
1) 일일

기준으로 
특별수당,
최근 13주
준으로 책

다른 산정

근로로 인
10시간, 

시간을 초
자는 제1항

불구하고
항제1호에

받을지 또는
시간조정으
수 있다. 

가능한 
신의 선택권
늦어도 각

사하어야 

시간 및 휴

게시간 
총 근로

한다.  
 상여금의

주 동안의 
정한다. 단
정방식을

인하여 일
주당 근

초과하게 된
항 및 제

고 초과근
에 따라 금
는 제1항
으로 보상
 

한 빠른 
권을 행사

각 산정기
한다. 

휴무시간 

시간이 6

의 경
평균

단체
을 정할 

일일 근
로시
된 경
2항의 

근로수
금전으

항제2호
상받을

시일 
사하여
간 내

6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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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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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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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
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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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
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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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

(
하
휴
협

(
연
무

을 초과하
휴게시간을

근로자의
경영상의
30분의 휴
씩 2회의
분씩 3회의
수 있다. 

근로감독기
존재하지
하는 근로
으로 휴식
분배하는
휴식시간을
도 각 회의
분 이상이

2) 법정
하는 경우
휴식규정을
협의회의

3) 평일과
연속으로
무의 경우

하는 경우
을 제공하

이익을 위
이유로 필

휴게시간
휴게시간

의 휴게시
 

기관은 노
않는 사

로자를 위
식시간을 

것을 허용
을 다르게
의 휴식시

이어야 한다

노동자협
우, 제1항제
을 위해서
동의를 

과 일요일
진행되어

우, 교대근

, 최소 3
하여야 한

위한 것이
필요한 경
대신 각 

간 또는 각
시간을 제

노사협의회
업장에서
해 사업자
이와 다르
용할 수 

게 분배하
시간은 최
다. 

협의회가 
제2문에 

서는 이 노
얻어야 한

일에 중단
어야만 하
근로 하는 

0분의 
한다. 

이거나 
경우, 

15분
각 10

제공할 

회가 
 근로

자협정
르게 
있다. 

하더라
소 10

존재
따른 

노동자
한다. 

단 없이
하는 업

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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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ten 

ner 
nn 
g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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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I 
rt. 
 

81, 

ne 
10 
em 
n in 

g, 

자
휴
간
다
이
다
수

(
B
2
른
정
동
간
기
다

업
의
만
단
시
될

(
거

자에게는
휴게시간
간의 휴게
다. 
이 휴식규
다교대근무
수 있다.

4)「야간
BGBl. Nr.
2항 및 제
른 법규명
정된 단체
동을 하는
간근무 시
기 휴게시
다. 

업무진행
의 회복을
만한 최소
단이 있는
시간은 단
될 수 있다

5) 근로자
거나 경영

제1항에
대신 다른

게시간을 제

규정은 기타
무의 경우

간중노동법
. 354/198

제4항, 제7
명령, 제7조
체협약에 따
는 근로자
시마다 최소
시간이 보장

중 통상
을 위해 사
소 10분 이
는 경우, 이
단기 휴게시
다. 

자의 이익
영상의 이유

 규정된 
른 적절한
제공하여

타 연속적
우에도 적

법(NSchG
81)」제7
7조제3항
조제6항에
따라 야간
에게는 매
소 10분의
장되어야

적으로 근
사용될 수
이상의 업
이 업무중
시간으로

익을 위한
유로 필요

단기 
한 시
야 한

적인 
용될 

G, 
7조제

항에 따
에 규
간중노
매 야
의 단

야 한

근로자
수 있을
업무중
중단 
로 산정

한 것이
요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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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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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
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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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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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
최

(
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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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
(
종
이
여

(
속
으
단
이
또
어

경우, 근로
회가 존재
근로하는
협정으로
으로 단축
있다.  
제1항에 따
하더라도
최소 10분

6)제3항
기휴식은
다.  
12조 휴무
1) 근로자

종료 후 최
이 연속되
여야 한다

2) 단체협
속되는 휴
으로 단축
단축된 휴
이에 상응
또는 주당
어야 한다

로감독기관
재하지 않는

근로자를
휴게시간

축하는 것을

따라 휴게
각 회의 

분 이상이

및 제4항
근로시간

무시간 
자에게 일
최소 11시

되는 휴무시
다. 

협약으로
휴무시간을
축시킬 수 
휴무시간은
응하는 일
당 휴무시간
다.  

관은 노사
는 사업장

를 위해 사
간을 최소
을 허용할

게시간을 
휴식시간

어야 한다

항에 따른
간으로 간

일일 근로
시간의 중
시간을 보

 중단 없
을 최소 8

있다. 이
은 10일 이
일 휴무시
간으로 대

사협의
장에서 
사업자

소 15분
할 수 

분배
간은 
다. 

른 단
간주된

로시간 
중단없
보장하

없이 연
8시간
이렇게
이내에
시간 
대체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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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축
자
보
다

(2
서
서
경
간

일
휴
업
에
단
다
보
경
내
에

이
될
우
공
능
상

10시간 미
축하는 것
자의 회복
보장되어
다. 

2a) 음식
서 주방업
서비스업무
경우, 일일
간으로 축

일일 근로
휴무시간으
업무의 경
에 해당하
단축된 휴
다른 일일
보상받아야
경우에는
내 또는 늦
에 보상이

이러한 보
될 때까지
우, 근로자
공한 근로
능한 통상
상당하는

미만으로
것은 단체
복을 위한 

있을 경우

점, 주점
무나 기타

무를 제공
일 휴무시간

소할 수

로시간이 
으로 중지

경우, 분할
하는 것으로
휴무시간은
일 휴무시간
야 한다. 
가능한 

늦어도 시
이 이루어져

보상이 고용
지 이루어지
자가 휴무
로활동으로
상임금 및 

금액을 근

휴무시간
협약으로
추가조치

우에만 허

, 숙박시
타 분할 가

공하는 근로
간을 최소
있다.  

최소 3시
지될 수 있
할 가능한 

로 본다. 
은 4주 이
간의 연장
계절사업
한 시즌기

시즌 전환
져야 한다

용관계가
지지 않은

무기간 동안
로 인해 요

추가수당
근로자에

간을 단
로 근로
치가 
허용된

설에
가능한
로자의
소 8시

간의 
있는 

업무
 
내에 

장으로 
업의 
기간 

환기 내
다.  

가 종료
은 경
안 제
요청가
당에 
게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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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

(
이
되
당

(
이
교
간
대
다
서
중
맞

공하여야

2b) 제2
이란 계절
되는 사업
당하는 것
1. 연중

고 그 외
지 않는

 
2. 연중

추가적
정도로
활발하

 
 
 
 
2c) 평일

이 연속으
교대근로의
간은 교대
대기간에
다만, 8시
서는 안 된
중 다른 일
맞게 연장

한다.  

a항에 규
절변화에 
업으로 다음
것을 의미

특정 기간
외의 기간

는 사업 
1~2회 정
인 직원고
다른 기

게 운영되

일과 일요
으로 진행
의 경우,

대 순환주
따라 단축
간 미만으
된다. 교대
일일 휴무

장하여야 

규정된 계절
기인하여
음 각호에
한다.  
간에만 운
간에는 운

정도의 기
고용이 필
간에 비하

되는 사업

일에 중단
되어야만
일일 휴무
기 중 1회
축될 수 
으로 단축
대 순환주
무시간을 
한다.  

절사업
 운영

에 해
운영되
운영되

기간에
필요할 
하여 

업.  

단 없
만 하는 

무시
회 교
있다. 

축되어
주기 

그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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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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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
다

(
우
를
독
로
허

2d) 제5
규근로시간
는 경우, 
최소 23시
되는 휴식
다. 
3) 근로자

간 동안 중
당 휴무를

제11조제
의 경우, 
위 내에서
다.  

4) 경영상
우, 특정
를 위한 법
독기관의
로 제3항의
허용할 수

a조에 규
간이 12시
제1항의

시간의 중
식시간을 보

자는 주당
중단 없이

를 보장받

3항에 따
교대근무

서 달리 규

상의 이유
업종 또는
법규명령 
승인을 통

의 규정에
수 있다. 

규정된 일일
시간을 초

규정과 
중단 없이 

보장하어

당 최소 3
이 연속되
아야 한다

따른 교대근
무상 필요한
규정될 수

유로 필요
는 사업 분

또는 근
통해 개별

에 대한 예

일 정
초과하

달리 
연속
야 한

36시
는 주

다.  

근무
한 범

수 있

요한 경
분야

근로감
별적으
예외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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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

(
오
시
(
은
자

(
노
제
항
항
야
미

(
경
동
근
초

3a장 야간
12a조 정의
1) 이 법

오후 22시
시 사이의
2) 이 법

은 다음 각
자를 말한
1. 정기적

자 또는
2. 단체협

지 않는
이상의
3시간 
는 자

3) 이 장
노동자라
제7조제2
항에 따른
항에 규정
야간중노동
미한다. 

4) 제5조
경우, 26주
동안 야간
근로시간이
초과한다면

간근로 
의 

법에서 야
시부터 다
의 시간을 
법에서 야
각호에 해

한다. 
적으로 야
는 
협약에서
는 한, 연간

기간 동
이상의 야

장에서 의
함은「야

항 및 제
른 법규명
정된 단체
동을 하는

조에 규정
주 내의 평
간중노동자
이 평균적
면 휴무시

간이라 함
다음 날 오

의미한다
간근로자

해당하는 
야간근로하

달리 규정
간 최소 

동안 일일 
야간근로를
미하는 야

야간중노동
4항, 제7
령, 제7조
협약에 따

는 근로자

된 근무대
평균산정기
자의 일일
적으로 8시
시간에 대

함은 
오전 5
다. 

자라 함
근로

하는 
정하
48일 
최소 

를 하
야간중
동법」
7조제3
조제6
따라 

자를 의

대기의
기간 
 정규

시간을
한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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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n 

der 
gen 

von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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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 
t an 

von 
er 
u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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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 
n 
ren 

상
다

이
정
는
한
2
여

(
하
경
안
은
시
단
된

이
근
간
합
합

상이 추가
다.  

이 경우 평
정규근로시
는 모든 근
한 초과근
2를 추가
여야 한다

5) 이 법
하는 일일
경우, 26주
안 야간근
은 초과근
시간을 초
단체협약적
된 것이어

이 경우 평
근로일의
간에 미달
합을 제외
합을 추가

가적으로 제

평균산정기
시간인 8
근로시간의

근로시간 총
휴무시간

다.  

법에 따라
일 근로시간
주의 평균
근로일의 평
근로시간을
초과할 수 
적 규정에

어야 한다

평균산정기
일일 근로

달하는 모든
외한 초과근
가 휴무시간

제공되어

기간 내 
시간에 미
의 합을 
총합의 3

간으로 보

 8시간을
간이 허용

균산정기간
평균 근로

을 포함하
있다. 다

에 의하여
. 

기간 내 
로시간인
든 근로시
근로시간
간으로 보

야 한

일일 
미달하
제외

3분의 
보장하

을 초과
용되는 
간 동
로시간

하여 8
다만, 

 허용

야간
 8시

시간의 
간의 총
보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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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

(1

여야 한다

6) 평균산
및 제5항에
이 부여되
추가 휴무
의 종료 후
어야 한다
에는 다음
에 부여되

각 추가 휴
간 이상이
규정된 일
로휴식법(
에 규정된
장되어야

7) 제5조
중노동자에
다. 
12b조 건강
1)「근로

다.  

산정기간
에 따른

되지 않은 
무시간은 평
후 4주 이

다. 교대근
음 근로주
되어야 한다

휴무시간은
이어야 하며
일일 휴무시
(BGBl.Nr

된 주간 휴
한다. 

조제3항의
에게는 적

강검진 
로자보호법

 동안 제
추가 휴무
경우, 해

평균산정
이내에 부
근로자의 경

기의 종료
다. 

은 최소 
며, 제12
시간 또는
r.144/198

휴무시간이

 규정은 
적용되지 

법(ASchG

제4항 
무시간
해당 

기간
부여되

경우
료 전

12시
조에 

는「근
83)」 
이 보

야간
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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켜줄 것을

1. 야간근
근로자의
가 되는

2. 12세
절대적
직무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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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정보
여야 한다

요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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